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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박경옥
2133-7560

이영남
2133-7580

이희선
2133-7583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(시민건강국)

총사업비 총
844,960천원

[국비]
471,241천원

[시비]
373,719천원

(보조율)
55.8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 평가, 치매사업 관련 연구개발,
자치구 치매지원센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등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☑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대학교 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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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420,000)
896,995

(x442,000)
844,960

(x471,241)
844,960

(x29,241) (x6)

시책추진업무추
진비

(x-)
3,000

(x-)
3,000

(x-)
3,000

(x-) (x-)

민간위탁금 (x420,000)
893,995

(x442,000)
841,960

(x471,241)
841,960

(x29,241) (x6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치매관리사업 전담기관 설치로 치매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

추진

□ 사업근거
○ 치매관리법 제16조의 2,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○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(치매상담센터 운영, 보건복지부)

□ 사업내용
○ 위 치 :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○ 1회 150,000*20회
3,000,000

= 3,000천원

민간위탁금

○인건비 388,828,000원*1년 (국고 272,179천원) = 388,828천원

- 센터장 25,392,000원
2,116,000원*1명*12개월

= 25,392천원

- 사무국장 57,633,000원
4,433,307*1명*13개월

= 57,633천원

- 팀장 52,930,150원
4,071,500원*1명*13개월

= 52,930천원

- 팀원1급 252,873,000원
3,241,960원*6명*13개월

= 252,873천원

○사업비 306,954,,000원*1년(국고 199,062천원)
306,954,000

= 306,954천원

○운영비 146,178,000원*1년
146,178,000

= 146,178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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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844,960

계획수립, 사업수행 2017.01~2017.03 844,960 계획수립, 1분기 사업수행

사업수행 2017.04~2017.06 0 2분기 사업수행, 보조금 신청 및 교부

사업수행 2017.07~2017.09 0 3분기 사업수행, 보조금 신청 및 교부

사업평가, 보조금 집행정산 2017.10~2017.12 0 4분기 사업수행, 보조금 정산보고

○ 규 모 : 310.77 제곱미터
○ 사업기간 : 2017. 1. 1 ~ 12. 31
○ 사업내용 :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기획, 치매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
○ 총사업비 : 844,960천원

□ 추진경위
○ 2007. 1월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업무 개시
○ 2009. 5월 서울특별시 치매센터로 명칭 변경
○ 2011. 8월 치매관리법 제정(제20조 치매관리업무의 위임과 위탁)
○ 2013. 7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 지정(보건복지부)
○ 2014. 5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(5.14)
○ 2016. 7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(7.14)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수행, 중앙치매센터와의 연계한 치매관리체계에

필요한 업무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 분기별 보조금 정산보고 및 신청, 시 보조금 교부,

광역치매센터 집행
○계약체결 제5차 재협약 체결(2015. 4. 1 ~ 2016. 12. 31)
○광역치매센터 재위탁 기관 공개모집 예정(2017.1.1~2019.12.31.)

2014년도 ○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 외 6건 연구조사, 치매특별등급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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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치매관리사업 전담기관 설치운영으로 통합적 치매관리시스템 구축과

효율적인 치매정책 추진

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관리사 교육(2,066명), 대학생 기억친구

3,109명 양성

2015년도

○지침 개발, 서울시민 치매인식도 조사 연구 외 2건, 치매극복의 날

행사외 2건 행사개최, 교육 23회/1,694명 실시, 기억친구 24,013명

모집

2016년도
○지침 개정, 치매장기대책 플랜 연구 등 추진, 교육 45회/3,664명 실시,

기억친구 29,695명 모집, 치매극복걷기대회 외 2건 행사 추진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-)

768,679
(x-)
0

(x-)
0

(x805,000)
1,372,693

(x805,000)
1,348,434

(x-)
0

(x-)
24,259

2014
(x420,000)
893,479

(x-)
0

(x-)
0

(x430,520)
903,999

(x430,520)
857,738

(x-)
0

(x-)
46,261

2015
(x420,000)
896,995

(x-)
0

(x-)
0

(x420,000)
896,995

(x420,000)
892,738

(x-)
0

(x-)
4,257


